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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increasing accessibility of digital environments, protecting minors from harmful content has become a critical issue. Minors frequently encounter ethical challenges in web and SNS, as well as in games and video content. To address these concerns, Computer ethics, Cyber ethics and Internet ethic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Information ethics education in school curricula. While AI ethics principles and the Robot Ethics Charter (draft) have been proposed with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I, existing frameworks remain in the early stages of addressing the specific ethical challenges faced by minor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set of ethical principles for AI agents such as AIDT (AI digital textbooks) or physical AI agents (robots) such as Tutor robots designed for minors, focusing on five key aspects: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using generative AI, Age-appropriate access control, Standardized interface design, Clear attribution of generated content sources, and Limitations on AI emotional expression. By integrating these principles,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n ethical framework for the safe and responsible use of AI by minors in educational and digital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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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올해 초 가전제품박람회(CES)에서 기조연설을 한 NVIDIA CEO 젠슨 황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이전트 인공지능→피지컬 인공지능 순으로 기술 특이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미 에이전트 AI 시대에 진입했다고 보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의해 (글, 이미지,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생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응대하는 챗봇 같은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공지능로봇과 자율주행차와 같은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가 임박했다고 본 것이다. Holmes et al.(2022)는 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ED, AI in Education) 윤리가 학습자 지원을 목표로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편향성, 자율성, 참여성 등을 고려하지만, 예기치 않은 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 Schiff(2022)도 AIED에서 인력양성 및 기술교육만 주로 논의되고 있고 교육적 도구로서의 활용에 대한 정책 논의의 부족을 언급하였다[2]. Han(2023)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윤리교육을 해야 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하는 설문에서, 기존의 컴퓨터윤리, 사이버윤리, 인터넷윤리, 로봇윤리 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3].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플랫폼에 따라 [Fig. 1]과 같이 윤리영역을 제시하였다[3].

      
        
        

        [Fig. 1] 
				
        

        
          Area of Ethics across HCI Platforms[3]
        
        

        

      

      각 영역별로 국내의 경우를 본다면, 플랫폼 (a)는 컴퓨터윤리 영역으로서 2000년 이전에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았고, (b)는 사이버(인터넷)윤리 영역으로서 주로 2010년 전후에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외설, 초상권, 저작권 등이 주요 문제였다. 2020년 이후 인공지능윤리에는 (c) 에이전트 인공지능과 (d) 피지컬 인공지능(인공지능로봇, 자율주행차) 영역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d)와 (e)는 로봇윤리에 해당하며, 피지컬 인공지능로봇과 산업용 로봇과 같은 자동기계장치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의 인공지능윤리 이슈들은 (c)의 에이전트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SNS 등을 이용하여 유포함으로써 (b) 영역의 사이버윤리와 연계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사고와 관련된 윤리 이슈는 인공지능기술의 수준에 따라 (d)와 (e)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황정 외 2인(2021)은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활용의 보편화로 인한 (c)영역에서의 인공지능윤리문제가 직면될 것을 지적했는데, 특히 딥페이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4]. 이후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 3항(학습윤리의 확립)에 의거 교육분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중심 윤리원칙을 발표했고[5],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디지털 교육 규범을 선언했다. 이 규범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21세기 국민교육헌장’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으나[6], 미성년자에 대한 인공지능윤리교육을 위한 구체적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작년 400여 학교 이상의 초중등 학교에서 친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피해조사와 학생들의 예방교육 시행과 디지털 성범죄 신고 안내를 실시하는 등 윤리교육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7]. Marriott & Pitardi(2023)의 연구에서는 AI친구 앱이 무조건 사용자를 지지하고 맞춰주는 경우 사용자의 고립과 중독성을 높일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8], 실제로 미국에서는 14세 소년이 게임 AI 챗봇 Daenerys와의 대화에 중독되어 대인활동이 줄고 챗봇과 자살 주제를 반복적으로 나누다가 끝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9], 이는 (c)영역에서 (의존, 중독 등) 정신건강에 위협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전국 초중등학교에 자율 보급되는 AI디지털교과서(AI-Driven Digital Textbook, AIDT)에는 맞춤형 AI 튜터 에이전트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기준에 미성년자용 에이전트에 대한 인공지능윤리와 규범에 대한 논의와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초중고 학생과 같이 미성년자들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이슈로서 미성년 사용자의 욕설(금칙어), 딥페이크, 에이전트 중독을 제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피지컬 인공지능 사회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인공지능로봇윤리 원칙에 대한 확장성도 고려하고자 한다.

    

    

  
    
      2. 정보윤리 속의 인공지능윤리와 로봇윤리
      
        2.1 인공지능윤리와 로봇윤리 관계
        최근 인공지능윤리가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기존의 컴퓨터윤리, 사이버(인터넷)윤리, 정보윤리, 로봇윤리들의 가치와 원칙이 유사한 항목들로 혼재되어 있다. 이에 Han(2022)는 정보윤리 프레임워크 속에서 인공지능윤리가 정보윤리에 포함관계임을 [Fig. 2]와 같이 설명하였다[10].

        
          
          

          [Fig. 2] 
				
          

          
            AI Ethics in Information Ethics Framework[10]
          
          

          

        

        인공지능윤리는 [Fig. 2]의 ①~③의 보라색 점선 원 영역에 해당하며 인공지능이 탑재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준수해야하는 규칙과 규범을 말하며, 피지컬 AI윤리는 ③번의 회색영역으로 인공지능 로봇이나 (3단계이상)자율주행차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개발과 사용할 때의 규칙과 규범을 뜻한다. 로봇윤리는 파란색 격자무늬 영역으로 물리적 동작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자동장치뿐만 아니라 회색의 ③영역인 인공지능로봇까지 포함하여 이를 개발하고 사용할 때 준수해야하는 규칙과 규범을 말한다. 이때 레벨 0~2까지의 자율주행차는 자동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 파란색 격자무늬 영역의 로봇윤리의 대상이다.

      

      
        2.2 AI디지털 교과서 에이전트
        교육부는 영어, 수학, 정보교과를 시작으로 AIDT의 단계적 확대 적용을 위해서 학생별 패드 지급과 교사 연수를 하고 있다. AIDT는 [Fig. 3]과 같이 맞춤학습, 흥미와 몰입, 다양성과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이 고려되어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학생용 AI튜터: 학습 진단 및 분석, 최적의 학습경로 및 콘텐츠 추천을 통한 맞춤형 학습지원


          	∙ 교사용 AI보조교사: 수업설계·맞춤 처방지원, 콘텐츠 재구성과 학생 학습이력 등 데이터 기반 학습관리 지원


          	∙ 학부모용 AI알리미: 자녀 학습정보 제공


        

        
          
          

          [Fig. 3] 
				
          

          
            AIDT’s User-Specific Services[11]
          
          

          

        

        이러한 에이전트를 포함하여 개발된 AIDT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검인정 기준을 확정하고,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거친다. 검인정 심사기준은 (헌법 이념과 가치의 존중 등) 공통기준, (교과별 핵심역량 함양 등) 내용심사, (기술표준과 AI윤리항목을 포함한 AI기능 적합성 등) 기술심사로 구성된다. 공통기준에서 정보윤리와 관련된 항목과 내용심사와 기술심사 검정기준에 AI윤리관련 항목은 다음 [Table 1]과 같다[12,13].

        
          [Table 1] 
				
          

          
            Ethical Criteria for AIDTs
          
          

        

        
          
            
              	Criteria
              	Area
              	Evaluation Items
              	Detailed Factors
            

          
          
            	Common
            	II. Appropriateness of Educational Contents
            	7. Does the content include any elements that unfairly promote, favor, distort, or disparage specific countries, races, ethnicities, political parties, religions, individuals, commercial products, or religious institutions, or contain prejudiced representations related to gender roles, disabilities, or occupations?
          

          
            	III. Fairness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8. Does the content involve plagiarism or imitation of unpublished works of others, or constitute substantial plagiarism or imitation of published works?
          

          
            	Content Review
            	III. Accuracy and Objectivity
            	10. Does the content comply with AI ethics and avoid defaming, distorting, or promoting specific countries, regions, races, cultures, individuals, genders, commercial products, or religions, while presenting information in a fair and unbiased manner?
          

          
            	Technical Review
            	II. AI Technology Reliability and Safety
            	4. Does the content reflect compliance with the development guidelines for AI-based digital textbooks?
            	Prohibition of Use Beyond Intended Purpose
Compliance with Restrictions on Pre-learning Activities
          

          
            	Compliance with Restrictions on Pre-learning Activities
          

          
            	Adherence to AI Ethics and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Measures
          

          
            	Securing Copyright Ownership
          

        

        

        편향성,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공정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등 기술윤리 기준에 따라 편찬되는 AIDT는 서책에 비하여 맞춤형 학습경험, 상호작용 콘텐츠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연령별, 쌍방향성에 대한 검정기준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미성년자의 연령별(학교급별)로 생성형AI의 포함여부를 구분해야 하며, 쌍방향 측면에서 학생 사용자에 의한 나쁜 데이터의 흐름 방지 등에 대한 추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2.3 교육용 인공지능 로봇
        현재까지 개발된 교사보조로봇 또는 튜터로봇은 원격 화상을 연결한 형태이거나 e-러닝 기반의 콘텐츠 또는 코스웨어 연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로봇과는 달리 한국의 로봇은 [Fig. 4]에서 보듯 AIDT와 같은 교수학습 콘텐츠를 교실내 모니터, 전자칠판 또는 로봇의 얼굴 모니터 또는 가슴 모니터를 통해 아동에게 제공하며, 동료 학습자 또는 교수학습 보조자 역할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Fig. 4] 
				
          

          
            Educational Service Robots Utilizing Courseware[14]
          
          

          

        

        당시의 교육서비스 로봇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 서비스에 그쳤으나, 최근 출시된 휴머노이드 Figure Helix 등과 같이 집안 일을 하는 로봇에 AIDT를 탑재하여 가정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의 출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AIDT의 윤리기준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로봇윤리까지 확장하여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3. 미성년자대상 AI윤리 이슈
      
        3.1 미성년자 대상 정보윤리 관련 제도 현황
        정보윤리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포함되는데, 콘텐츠는 웹과 SNS 게시물, 방송물, 게임 등에 해당된다. 미성년자의 정보윤리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예절, 사이버 폭력 예방, 저작권 이해, 유해콘텐츠 대처, 심신 건강을 고려한 인터넷 사용 습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고려한 정보윤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로는 청소년을 성인물이나 음란물 등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 제311조(모욕)등이 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0호에 의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에게 적절하지 않은 게임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용에 따라 이용연령을 제한하는 사전 심사제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두고 있다. 방송 콘텐츠의 등급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방송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야한다[15].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한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윤리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콘텐츠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편향,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Table 2]에는 주요 기업의 미성년자에 대한 가이드로서, 유네스코와 동일한 기준으로 13세 미만의 학생에게는 사용이 금지되며 청소년에게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MS는 13~15세 학생에게 클래스룸 툴킷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AI가 도구이지 동반자가 아니라는 관계와 정신건강을 포함하며, AI기반 연령 감지시스템, 미성년자 의심경우 추가확인절차로 18세 미만에는 강화된 보안 설정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16]. 네이버는 성인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카카오는 가족이 이용하는 키즈모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Table 2] 
				
          

          
            Some Guidelines for Generative AI Usage by Minors
          
          

        

        
          
            
              	Co.
              	Policies on the Use of Generative AI for Minors
            

          
          
            	OpenAI
            	Children under the age of 13 are not permitted to use the service. Minors aged 13 to 18 may use it only with the consent of a parent or legal guardian.
          

          
            	MS
            	For minors, parental consent is required, and students aged 13 to 15 should receive guidance on AI-related interactions and mental health awareness.
          

          
            	Google
            	Use is prohibited for children under 13. For users aged 13 to 17, parental consent is required, and personalized experiences may be provided.
          

          
            	Naver
            	‘CloverX’ is available for users aged 19 and above.
          

          
            	Kakao
            	The Hey Kakao AI service offers a Kids Mode for family use.
          

        

        

      

      
        3.2 AIDT의 윤리적 이슈
        미성년을 대상으로한 AIDT에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이슈로서 앞 절에서 살펴봤듯이 웹, SNS, 메타버스, 방송콘텐츠, 게임 등에서는 다양한 법과 연령별 등급 등 제도가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 기술기업의 자체 윤리지침으로서 초등학생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재 AIDT 검정기준에는 생성형 AI 에이전트의 포함 여부 표시와 이에 대한 연령별(학교급별) 권장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서책과 비교하여 생성형 AI에이전트가 적용될 수 있는 AIDT는 사용자와 쌍방향 디지털 자료(글, 그림, 음성, 사진 등) 입출력이 가능하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 영어 AIDT의 경우 학생이 말하기를 하면 음성인식을 통하여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주는 STT (Sound to Text) 기능으로 답안이 작성되면 생성형 AI 에이전트가 발음 및 첨삭지도를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최영림 외 2인(2021)연구에서 보듯 미성년 사용자가 AIDT를 활용하는 수업 중에 학습과 무관한 욕설이나 외설적인 금칙어 등을 입력하기도 한다[17]. 만약 AIDT활용 시에도 교사 또는 같은 반 학생들의 대시보드에 전송하거나 공유하거나, 학습데이터를 오염시켜 진단이나 맞춤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Table 2]의 AIDT 검정기준의 내용심사 III-10번 항목은 쌍방향 중 개발자만 고려한 기준이였기에, 사용자에 의한 ‘금칙어 필터링’은 기술심사 검정과정 중에 수정권고사항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세 번째, 사용자(교사, 학생)가 인공지능 챗봇 에이전트의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받음에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에이전트인지 구분할 수 있는 합의된 인터페이스 표식(마크)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는 학습 안내 NPC (Non-Player Character)인지 챗봇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인지 정확히 구분을 못할 수 있다. 그 경우 미성년자는 챗봇을 동반자로 착각하여 의존할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Liu-Thompkins et al.(2022)가 지적하듯 AI의 공감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들이 생성형 AI 에이전트가 공감을 하는 경우 과의존(중독)될 위험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18]. 뿐만 아니라 AI에이전트 활용에 익숙해지면 주변 친구·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자료를 생성하거나 공유할 잠재적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교육과 기술적 방지가 AIDT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3.3 교육 서비스 로봇에서 예측되는 윤리적 이슈
        가까운 미래에 휴머노이드 또는 안드로이드 인공지능 로봇이 AIDT를 탑재한 미래교실을 예측하기 위해 Park et al.(2011)은 [Fig. 4]와 같이 교육 콘텐츠가 탑재된 로봇을 교실에 적용해보고, 사용자별로 실제적인 (전문가 수준의 권위와 역할 기대 , 인간보다 우선되는 교감을 통한 의존과 중독 등) 윤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했다[19].

        
          	∙ 학생: 로봇은 나의 동기와 맞춤형 학습지원 등 성취향상을 돕기위한 도구적 존재로서,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 교사: 교실의 주인은 교사와 학생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로봇은 교사의 교수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연령에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 하고, 로봇에 대한 학생의 의존도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 개발자: 로봇은 교사가 사용하기 쉬워야 하고, 위험 상황에서 통제가능 해야하며 (얼굴, 음성, 영상)인식률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높혀야 한다. 또한 교실의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스마트 교실 내 교구재와 연동이 되어 효율적 수업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현재까지 발표된 인공지능윤리원칙, 로봇윤리헌장(안)들은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공공성 등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고 공론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성년자 교육용 AIDT가 조만간 교육용 인공지능로봇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윤리적 이슈를 예측하였다. 4.1절에서는 AIDT에 대한 검정기준이나 편찬방향의 보완을 제안하고자 하며, 4.2절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교육 서비스 AI 에이전트(로봇포함)에 대한 윤리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AIDT 편찬 유의점의 윤리적 보완 제언
        UN의 아동권리헌장에서는 어린이에게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위해한 자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 개발권장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웹이나 SNS에는 욕설과 성적 금칙어 필터링 처리가 되고 있으며, 게임과 방송 콘텐츠도 연령별로 등급관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17조의 3항(학습윤리의 확립)에 의거 교육분야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들의 AI 윤리적 이슈를 고려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AIDT 편찬(개발)에 있어서 추가적인 유의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AIDT가 활용될 때 일부 학생들에 의한 작위적이거나 오염된 데이터가 기록·집적 및 공유될 수 있으며,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AI엔진 외에도 챗봇과 같은 생성형 AI 에이전트가 학습 보조자나 안내자로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생성형 AI개발사들은 자체적으로 연령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AI 에이전트의 경우 초중고 모든 AIDT에 포함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AIDT 속에서 학습을 돕는 AI에이전트는 반드시 연령별로 생성형 AI의 포함여부를 제한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와 검정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AIDT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 9가지 중에서 ‘교과용 도서편찬 관련 법령의 준수’,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인공지능 학습구현’ 각 항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령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따라 윤리적으로 추가보완을 제안한다.

        
          	∙ 교과용도서 편찬 관련 법령의 준수: 13세 이하 대상 AIDT속의 에이전트에는 생성형인공지능 포함을 제한해야 하며, 14세 이상은 보호자의 동의와 교사 지도 하에서만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하도록 교육기본법, 지식재산권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 법률, 게임과 영상 콘텐츠 연령별 등급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수준으로 제공한다. 단, 초등 AIDT라도 교사와 학부모용 에이전트는 생성형 AI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 사용자(학생, 교사, 학부모)가 생성형 AI 에이전트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에 공통 표식이 있어야 하며, 생성형 AI가 창작한 콘텐츠는 별도 표기를 제공해야 한다.


          	∙ 인공지능기반 학습구현: 13세 이하의 경우 AIDT와 관련된 정보윤리교육 및 인공지능윤리교육 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경우 AIDT 속의 생성형 AI 에이전트가 동반자가 아닌 학습도구라는 개념을 지도하며 학습지원을 받을 때 감정적 교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인공지능윤리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2 미성년자대상 인공지능로봇 개발의 유의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로봇윤리헌장(안)으로 2018년 버전과 2023년 버전이 있는데, 전자는 인공지능로봇에 대한 헌장(안)이였고 후자는 인공지능로봇은 물론 자동기계장치로서의 로봇까지 포괄한 헌장(안)이다[20]. 특히 2023년 로봇윤리헌장(안)은 ChatGPT-3.5의 출시 여파에 따라 기존 헌장(안)에서 신규 추가된 항목이 있는데, ‘로봇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위해를 주면안된다’, ‘로봇은 외형으로 개별 구분과 관리가 되어야한다’를 꼽을 수 있다. 인간과 구분이 힘든 생성형 AI가 탑재될 경우 로봇은 인간에게 물리적 위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생성형 AI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로봇에 대해서 미성년자와 노약자는 외형적으로 인간이 아닌 로봇으로 인지 및 구분이 어려울 수 도 있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더구나 인공지능로봇은 물리적 상호작용을 동반하며, 안드로이드형태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에 비해 인지 및 신체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 노약자 등이 인공지능로봇과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을 대비한 추가적인 윤리원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교사보조로봇의 윤리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 교사보조 로봇의 역할 및 기능: 로봇은 교사 보조 역할로서 학습 조력자(도구)와 지지자(도구)여야 하며, 외형·역할·기능이 명확히 제한되어야하고, 통제가능해야 한다.


          	∙ 학생의 정서 및 사회적 발달: 로봇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학생의 의존성(중독) 문제, 학생들간과 교사와의 정서적 유대형성과 사회적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 해야한다.


          	∙ 프리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교사보조 로봇을 통해 수집된 학생의 학습 행동 데이터 등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저장, 접근 및 처리 규정 등의 윤리적 고려를 해야 한다.


          	∙ 책임 및 관리 문제: 로봇의 (오류나 부적정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리, 교사의 지도 방식과 충돌하는 경우의 규정을 논의하고, 편향을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에 대한 윤리적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


        

      

      
        4.3 미성년자대상 인공지능 에이전트 윤리원칙
        이 절에서는 앞절의 윤리적 유의점과 연결지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하는 (피지컬) AI 에이전트에 대한 5가지 윤리 원칙-연령별 접근 제한, 활용목적의 교육 실시, 인터페이스(외형) 공통 표식, 생성물 출처 표시, 감정 표현의 제한을 [Table 3]과 같이 제안한다.

        
          [Table 3] 
				
          

          
            Ethical Principles of (Physical) AI Agent by Minors
          
          

        

        
          
            
              	
              	AI agent
              	Phsical AI agent (Robot)
            

          
          
            	1
            	Generative AI agents are prohibited for users under 13. Those aged 14 and above may use them with parental consent and professional guidance.
          

          
            	2
            	(Physical) AI agents should prioritize human-centered interaction to support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minors and with teachers, and must be introduced alongside early education in AI and information ethics.
          

          
            	3
            	The creation, sharing, and use of deep voice and deepfake content involving minors are prohibited, and minors should be provided with preventive education on related risks.
          

          
            	4
            	Interfaces must include a standardized indicator to ensure minors recognize that they are interacting with a generative AI-based agent.
            	Physical AI agents should be visibly identifiable as such and allow for individual distinction to ensure recognition by minors.
          

          
            	5
            	AI agents interacting with minors should not express emotions or simulate empathy, to prevent users from perceiving them as more than tools and to avoid psychological dependency or addiction.
          

        

        

        특히 1~3원칙은 AI에이전트를 활용하기 전이나 초기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으로 고려되었으며, 4원칙은 미성년자가 대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해야함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성했으며, 마지막 5원칙의 에이전트 감정표현의 제한은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의존, 중독, 자살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고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도입이 시작된 AIDT와 피지컬 AI로서 교사로봇까지 연결지어 윤리적 이슈를 정리하여 봄으로써, AI기술이 교육현장에 적용될 때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적 무결성을 보존하는 균형있는 윤리 원칙들을 추가로 제안하여 보았다. 이 제안은 AIDT가 교육현장에 적용되면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피지컬 AI(로봇)이 역시 우리 사회에 보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들을 예측하여 고려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향후 제안된 윤리 원칙에 대하여 인식조사, 사례기반 교수학습모형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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